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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허 법 원

제 5 부

결

사       건 2017허8114  권리범 인(상)

원       고 A

       고 주식회사 지평주조

변  종 결 2018. 7. 20.

 결  고 2018. 10. 5.

주 문

1. 원고  청구를 각 다.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 다.

청 구 취 지

특허심 원이 2017. 10. 25. 2017당2156  사건에 여  심결  취소 다.

이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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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사실

 가. 이 사건 심결  경

   원고는 2017. 7. 10. 고를 상  특허심 원 2017당2156  래 다.항 재 

인 상 장이 래 나.항 재 고  이 사건 등 상  권리범 에 속 지 니

다는 인  구 는 소극  권리범 인심  청구 다.

   이에 특허심 원  2017. 10. 25. 다 과 같  에 추어 인 상 장  이 사건 

등 상  권리범 에 속 다는 이  원고   심 청구를 각 는 이 사건 심결

 다.

    ○ 확 상표  성 중 ‘지평’  그 사 상품  막걸리  산지 표시  볼 수 없어 

식  므  상표  제9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    ○ 확 상표  ‘원’  접 사  사 는 경  식  없거나 미약한 ‘원조(元

祖), 최초(最初)’라는 미  식 어 식  없거나 미약하므 , 확 상표  ‘지

평’ 만  호칭  념  수 고, 그러한 경   사건 등 상표  호칭  념

 서  사하다.

   ○ 확 상표  사 상품 막걸리는  사건 등 상표  지정상품과 동 ㆍ 사하다.

 나. 고  이 사건 등 상

   ○ 등 번 /출원일/등 일 : 상 등  1119582 /2014. 11. 13./2015. 7. 24.

   ○ 구   :  

   ○ 지 상품 : 상품  구분 33  막걸리, 법주, 소주,   , 약주, 인삼

주, 청주, 탁주, 합 청주,  료(맥주는 외), 증 주, 약용주(藥用酒).

   ○ 권리 계: 이 사건 등 상 는 고  이사 B이 출원 여 등 나, 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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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를 원인  여 2016. 12. 12. 상 권이 고  이 등 이 었다.   

 다. 인 상 장

   ○ 구  : 

   ○ 사용상품 : 막걸리

【인  근거】 다  없는 사실, 갑 1, 2, 3 증  각 재, 변  체  취지

2.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

 가. 원고  주장

  1) 인 상 장 ‘ ’과 이 사건 등 상  ‘ ’  면, 외 이 사

지 니 다. 또 , 인 상 장  ‘원’과 ‘지평’  분리 여 찰 도 어 우므 , 

인 상 장과 이 사건 등 상 를 체 찰 면 칭  도 사 지 니 다.

  2) 인 상 장  구   ‘지평’ 부분   지리  명칭  구 상 법1)

(2016. 2. 29. 법  14033  부 개   것, 이  같다) 51조 1항 3

에 해당 고, 그 사용상품인 막걸리  산지를 시 는  장  구 상

법 51조 1항 2 에도 해당 므 , 이 사건 등 상  상 권  효 이 미 지 

니 다.2)

  3) 이 사건 등 상  ‘ ’  구 상 법 6조 1항 3  산지 시에 해당

고, 구 상 법 6조 1항 4   지리  명칭에 해당 여 효가  것이 

명 다.

1) 원고는 2016. 2. 29. 법  14033  부 개  상 법  용  주장 나, 2016. 2. 29. 법  14033  부 개  

상 법 부  2조 1항  “이 법  이 법 시행 이후 출원  상 등 출원부  용 다.”라고 규 고, 이 사건 등 상

 출원일   개  상 법 시행일인 2016. 9. 1. 이 임이 상 명 므  이 사건에는 구 상 법이 용 다.

2) 원고는 2018. 3. 22. 면에  상 법 90조 1항 2   3 를 주장 는 편 다른 면에 는 이 사건 등

상  효사  구 상 법 6조 1항 3   4 를 주장 나, 에  본  같이 이 사건에는 구 상 법이 용

므  이 결에 는 모  구 상 법  조항  재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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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4) 라  인 상 장  이 사건 등 상  권리범 에 속 지 니 다. 이  

결  달리  이 사건 심결  법 므  취소 어야 다.

 나. 인 상 장이 이 사건 등 상  보 범 에 속 는지 여부

  1)  법리

     상 에  요부는 다른 구  부분과 상 없이 그 부분만  일  요자에게 

드러지게 인식 는 독자 인 식별  에 다른 상  사 여부를 단   

 상이 는 것이므 , 상 에  요부가 존재 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분리 찰이 

는지를 질 요 없이 요부만  함 써 상  사 여부를 단   있

다. 그리고 상  구  부분이 요부인지는 그 부분이 주지· 명 거나 일  요자에

게 강  인상  주는 부분인지, 체 상 에  높   차지 는 부분인지 등  

요소를  보 , 여 에 다른 구  부분과  상 인 식별  이나 그  

결합상태  도, 지 상품과  계, 거래실  등 지 종합  고 여 단 여

야 다( 법원 2017. 2. 9. 고 2015후1690 결 참조).

  2) 인 상 장  요부

    인 상 장 ‘ ’  ‘원’ 부분  사  사용 어, 거래사회에  ‘원조(元

祖)’ 또는 ‘ (最初)’라는 미를 직감시키므 , 막걸리  그 조․ 매업과 

여 식별 이 미약 고, 또  ‘원’ 부분과 결합  식별  있는 부분만  약칭 거나 

는 것이 일  보인다. 

   면 래에  살펴보는  같이 인 상 장  ‘지평’ 부분   지리  

명칭이나 막걸리  산지 시  보  어 고, 막걸리  여 식별 이 인 다. 

   라  인 상 장  ‘지평’ 부분  인 여 체  식별 이 인 므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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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지평’ 부분만  분리 어 칭, 는지에 계없이 ‘지평’ 부분이 인 상 장

 요부라고 이 타당 다. 이  다른 에  인 상 장이 ‘지평’ 부분만  분

리 어 칭,   없어 ‘지평’ 부분이 요부가   없다는 취지  원고  주장

 이  없다. 

  3) 검토 

     인 상 장 ‘ ’과 이 사건 등 상  ‘ ’  자  자체가 다

르지만, 인 상 장  요부인 ‘지평’과 이 사건 등 상 는 모    ‘지

평’이라는 자부분  구  것  외 이 사 고, 칭과 이 동일 여, 

인 상 장  이 사건 등 상  지 상품과 동일 또는 사  상품에 사용 는 경우 

일  요자나 거래자  여  그 출처에 여 인․ 동  일 키게  염 가 있

므 , 인 상 장  체  보  이 사건 등 상  사 다.

   또 , 인 상 장  사용상품인 막걸리는 이 사건 등 상  지 상품  막걸

리  동일 다.

   라  인 상 장  이 사건 등 상  보 범 에 속 다.

 다. 인 상 장이 구 상 법 51조 1항 3  소   지리  명칭  

 상 에 해당 는지 여부

  1)  법리

      지리  명칭   상 에는 상 권  효 이 미 지 는다. 이러  상

는 그 과 주지  말미  상  식별  인   없 므  구에게

나 자 운 사용  허용 고 어느 특  개인에게만 독 사용권  주지 는 데에 

입법 취지가 있다. 여  ‘  지리  명칭’이란 일  요자에게 리 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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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것  뜻 다. 지리  명칭이  것  볼  있는지는 과 , 언  보도, 

조사 등  롯 여 일  요자  인식에 향  미   있는 여러 사  종합

 고 여 합리  단 여야 다( 법원 2018. 2. 13. 고 2017후1335 

결 등 참조). 

  2) 검토

   가) 갑 10 내지 27 증  각 재  상에 면, ① ‘지평’  경  양평군 지

평면(이  ‘지평면’이라 다)  지리  명칭  약칭 도 볼  있는 사실, ② 지평면

에는 ‘지평 병ㆍ지평리  ’, ‘지평지구 ’, ‘지평양조장’, ‘지평향 ’, 

‘송 리 효자 ’, ‘ 곡 원’, ‘ 림’, ‘이 장군 ’, ‘구 마 ’, ‘가나 농군

’, ‘양평 곡낚시 ’, ‘구 역’, ‘양평TPC 골  클럽’  ‘양평 미리내캠 ’ 등  

지 내지 지가 있는 사실, ③ 지평면에  ‘ 미산 황 ’, ‘가루매마  꽃

축 ’  ‘양평 해 라  축 ’ 등  행사 내지 축 가 열리는 사실, ④ 인  포 사

이트 다 에  ‘지평면 원주택’  검색 면 약 8,180건  그 이 검색 는 사실

 인 다. 

   나) 그러나  든 증거  변  체  취지를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 각 

사실  사   법리에 추어 보면,  인 사실만 는 인 상 장  ‘지평’ 

부분이 요자나 거래자에게 지평면  가리키는 지리  명칭  직감  도에 이르

다고 보  어 우므 , ‘지평’이  지리  명칭  약어에 해당 다고 볼  없

다.

     ① ‘지평’  1908  9월경 ‘양근군’과 ‘지평군’이 합병 여 양평군   이후부

 2006  12월경 ‘지 면’이 ‘지평면’  개칭  지는 ‘리’ 단  행 구역에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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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  경  양평군 지 면 지평리  지리  명칭에 불과 고, 그 이후에도 ‘면’ 단  

행 구역  지리  명칭에 불과 다. 욱이 2017   국에 1,192개  ‘면’

이 존재 므 , ‘지평’이 지평면  개칭  이후 약 9 간 지평면  지리  명칭  

사용 었다고 라도 국  약 1,192개에 달 는 면  지리  명칭  나에 

불과 다.

     ② 또 , ‘지평’  사  ‘ 지  편평  면’, ‘사  망이나 가능  

를  이르는 말’ 등  미를 가지는 단어이다.  

     ③ 지평면에  인 사실에  본  같  지  지가 존재 고 다양  

행사  축 가 열리 는 나, 이러  지, 지  행사, 축 가 명 다고 볼 

만  자료가 없  뿐만 니라, 나 가 이러  지, 지  행사, 축  등  

명  인 여 지평면이 명 게 었다고 볼 만  자료도 없다. 지평면에는 지평

이라는 지리  명칭  사용  ‘지평 병ㆍ지평리  ’, ‘지평지구 ’, 

‘지평양조장’  ‘지평향 ’ 등이 존재 도 지만, 근에는 ‘양평TPC 골  클럽’, 

‘양평 미리내캠 ’  ‘양평 해 라  축 ’  같이 군 단  지리  명칭인 ‘양평’이 

주  사용 는 것  보인다. 또 , 고 이 생산  ‘지평막걸리’도 양평 지평막걸

리, 양평  지평막걸리 등 도 지칭 는 것  보인다.

     ④ 달리 지평면과 여 과 , 언  보도, 조사 등 요자나 거래자  

인지도를 객  인   있는 자료가 없다.

   다) 라  인 상 장  구 상 법 51조 1항 3  소  ‘  지리  

명칭   상 ’에 해당 지 니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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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. 인 상 장이 구 상 법 51조 1항 2  소  ‘산지를 보통  사용

는 법  시 는 상 ’에 해당 는지 여부

  1)  법리

   구 상 법 51조 1항 2 는 등 상  상품과 동일 또는 사  상품  산

지를 보통  사용 는 법  시 는 상 에는 상 권  효 이 미 지 는다

고 규 다. 이 규 에  말 는 상품  ‘산지’라 함  그 상품이 생산 는 지  

지리  명칭  말 고 드시 요자나 거래자에게 리 진 산지만  말 는 것  

니라고  것이며, ‘보통  사용 는 법  시 는 상 ’라 함  상  외

상  태양구  뿐만 니라 상품에 사용 는 그 사용 법 등이 통 에 추어 산지

시  보통  사용 는 것  미 다  것이다( 법원 2006. 7. 28. 고 2004도

4420 결 등 참조). 

  2) 검토

   가)  본  같이 ‘지평’  다양  미가 존재 는 에다가, 갑 30 증  

재만 는 지평면이 막걸리  산지 내지 막걸리를 생산․ 매 는 업체가 많  지

역  막걸리  요자나 거래자에게 다거나, 객  지평면에  막걸리 

생산․ 매업이 상당  규모  이루어  인  어 고, 달리 이를 인  증거

가 없는  보태어 보면, 거래사회에  막걸리  상품 지에 생산지  지명  사용

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 감 라도, 막걸리  요자나 거래자가 인 상

장  ‘지평’ 부분  막걸리  산지를 시  것  직감   있다고 보  어 다.

   히  갑 29 증,  1 내지 6 증  각 재  상  변  체  취지에 

여 인 는 다 과 같  사실  사 에 추어 보면, 막걸리  요자나 거래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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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인 상 장  ‘지평’ 부분  막걸리  산지 시가 닌, 고가 생산ㆍ 매 는 

막걸리  상품 지  인식  것  보인다.

   라  인 상 장  사용상품인 막걸리가 실  지평면에  생산 다고 라

도, 인 상 장이 구 상 법 51조 1항 2  소  ‘상품  산지를 보통  

사용 는 법  시 는 상 ’에 해당 다고 볼  없다. 

     ① C  1925 경부  경  양평군 지 면 지평리에  ‘지평주조’라는 상  ‘지

평양조장’에  막걸리를 생산․ 매 며, 고 이사 B  조부(祖父)인 D이 

1960 경 C 부  ‘지평주조’  업  인  이래 B  부(父)인 E를 거쳐 B에 이

르 지 고  약 90  동  이 사건 등 상 가 요부에 해당 는 ‘지평주조’, ‘지

평양조장’, ‘지평막걸리’ 등과 같  업 지 내지 상품 지를 사용 여 지평양조장에  

막걸리를 생산․ 매 다. 

   고 이사인 B  2016. 5. 13. 개인사업체이  지평주조를 법인사업체  

여 주  조  도․소매, 매업  목  는 고를 립 고 그 이사  

취임 다. 립과 동시에 B 부  지평양조장  롯 여 지평주조  업  일체

 승계  고 역시 립  이후 지평양조장  운 면  이 사건 등 상 를 사용

여 막걸리를 생산․ 매 다.

     ② 지평면에  막걸리를 생산․ 매 는 업체는 고  소외 회사3)뿐이고(이 

에 해 는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), 그나마 소외 회사는 근에야 소 막걸리

를 생산․ 매  시작  것  보이며, 그 이 에 ‘지평’이라는 구가 포함  장

 사용 여 막걸리를 생산․ 매  사람  고 뿐이었다. 지평면사 소는 고 

3) 원고가 본부장  있는 ‘농업회사법인원지평양조 주식회사’를 말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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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지평양조장에  생산 는 탁주를 지평면  특산  소개 다.

     ③ 지평양조장  국내에  가장 래  양조장  나 , 2014. 7. 1. 재청

에 등 재  등 었다. 고  지평양조장에  생산 는 막걸리를 ‘지평주조’

 ‘지평양조장’  이름   ‘지평막걸리’  지칭 고, 요자나 거래자도 고 

이 생산  막걸리를 ‘지평막걸리’  칭 는 것  보인다. B  그  요부  볼  

있는 ‘지평’  이 사건 등 상  출원 여 등 다.

     ④ 지평양조장에  생산 는 ‘지평 생 막걸리4)’는 국 통주 과에 등재 었

는데, 거 는 민국  90  역사가 담  민국에  가장 래  양조장에  

나 는 막걸리  소개 었다. 

     ⑤ 고 이 운 는 지평양조장과 지평막걸리는 “MBC 공감! 특별  상”, 

“CNN 통주   부 ”, “KBS 6시 내고향 ‘경 명주’ - 지평막걸리”  “KBS 

 가게 ‘ 월  향  다’” 등  TV 그램에  소개 었고, 조 일보, 일간스포

 등  국내  신 사를 통해 도 소개 었 며, ‘막걸리이야 ’라는  책에도 

소개 었다.

     ⑥ 고  립 이 에 지평주조라는 상  지평양조장에  막걸리 조업  

 B  매출  2014 에 2,727,476,159원, 2015. 1. 1.부  2015. 6. 30. 지 

1,925,596,537원5)에 이르 고, 고  매출 도 2015  4,288,272,896원(B  2015  상

 매출  포함  이다), 2016  4,420,280,084원에 이르 며, 2017  상 에만 

4,503,851,280원에 이르는 등 고  ‘지평막걸리’ 매출  매  격 게 증가

는 추 에 있다.

4) ‘지평생막걸리’  동일 나, 국 통주 과에 는 장에 없는 ‘ ’자를 부가 다.

5) 2015. 1. 1.부  2015. 6. 30. 지 181일  2015. 6. 10.부  2015. 6. 30. 지 21일  외  160일  일 계산 면 

1,684,505,226원(원이  버림)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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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⑦ 인 상 장  실  사용태양 ‘ ’에  보는  같이 품 용

에 부착  라벨  좌  상단에 ‘  맑  양평’이라는, 산지를 직감   있는 별도  

장이 시 어 있다.

   나) 인 상 장  사용상품인 원고  막걸리 품이 ‘지평면’에  생산 는 

 감 여 인 상 장  ‘지평’ 부분이 원고 품  생산지인 ‘지평면’  시 는 

것  보 라도, 래  같  사   본 법리에 추어 보면, 인 상 장이 원

고  막걸리  생산지인 ‘지평면’  보통  사용 는 법  시  상 에 해당

다고 보 도 어 다. 

     ① 인 상 장  ‘원조(元祖)’ 또는 ‘ (最初)’라는 미를 갖는 ‘원’ 부분과 ‘지

평’ 부분  띄어쓰  없이 동일  자체  횡  것이어  시각 는 ‘원’ 부분과 

‘지평’ 부분이 구분 지 니 다. 그런데 이처럼 ‘원’자를 장에 부 는 경우에 통

상 는 ‘원’  ‘元’  시 다든지, ‘원’ 부분  다른 부분과 띄어쓰  거나 색

이나 자체를 달리 여 장  다른 부분과 구분 도  다든지, ‘원’ 신에 ‘원조’ 

또는 ‘元祖’라는 구를 사용 다.

     ②  본  같이 인 상 장이 실  사용  막걸리 품 용 에 부착  

라벨  좌  상단에는 ‘  맑  양평’이라는, 산지를 직감   있는 장이 시 어 

있다. 

   다) 라  인 상 장  구 상 법 51조 1항 2 에도 해당 지 니 다.

 마. 이 사건 등 상  등 효 여부에  원고 주장  당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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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상 법이 규 는 상 에  권리범 인심  등 상  인 상 장  

여 출처  인․ 동  래  만  동일․ 사 이 있는지 여부 또는 구 상 법 

51조 1항 각  상 권  효   사   등  심리 여 인 상 장이 

등 상  상 권  효 이 미 는 객 인 범 에 속 는지 여부를 인해 주는 

차 , 그 심결이 면 구든지 같  사실  증거에 여 다시 심  청구

  없는 일사부재리  효 이 생 다(구 상 법 77조 26). 그러나 이는 그 인

상 장이 당해 상 에  상 권  효 이 미 는 객  범 에 속 는지 여부만

 는 것일 뿐 거 에  나 가 그 등 상 가 효 지 여부 또는 상 권  침

해를 러싼 분쟁 당사자 사이  권리 계를 는 미를 가지는 것  니다.

   라   등 상 에 등 효사 가 존재 다고 라도 등 효심결이 

지 니  이상 등 상  효  여 히 지 고( 법원 2012. 10. 18. 고 

2010다103000 원합 체 결 참조), 등 상  등 효 여부에  종 인 

 등 효심  차에 , 상 권침해를 러싼 개별 당사자 사이  권리 계에 

 종 인 단  상 권침해소송에  각각 다루어지게 다.  

   편, 등 상  상 권에 근거 여 타인이 사용 고 있는 장  사용 지나 그 

사용  인  손해  상  구 는 상 권침해소송에 는, 등 상 에  등

효심결이  이라고 라도 상 등 이 효심 에 여 효   것임

이 명  경우에는 특별  사 이 없는  그 상 권에  침해 지 등  청구가 

권리남용에 해당 다는 주장이 들여질  있다(  법원 2010다103000 원합

체 결 참조). 그러나 이는 그 권리  부존재나 효를 인 거나 는 것이 

니라, 단지 그 사건  분쟁 당사자 사이에 권리행사  사 가 존재 다는 것  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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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미를 가질 뿐이고, 그 결  효 도 그 소송 당사자 사이에 만 미 는 것

이므 , 상 권침해소송에  권리남용  항변  등 효사  주장  인 라

도 이는 그 당사자 사이에  상  효 만  가질 뿐이다. 면, 권리범 인심  

그 심결이 면 심  당사자뿐만 니라 3자에게도 일사부재리  효 이 미

게 므 , 등 상   효  등 효심 에 해 만 부   있다고  

것이다( 법원 2014. 3. 20. 고 2011후3698 원합 체 결  다 견에  보

충 견 참조).

   그러므  심결에  효 이 있는 권리범 인심 에  등 효심결이 

지 니 에도 상 등  효사 를 주장 는 것  허용   없다고 이 타당

다.

   라  이 사건 등 상 가 구 상 법 6조 1항 3   4 에 해당 는 

효사 가 있 므  인 상 장  이 사건 등 상  권리범 에 속 지 니 다는 

원고  주장   나 가 살  요 없이 이  없다.

 . 소결

  인 상 장과 이 사건 등 상 는 장이 사 고, 인 상 장  사용상품  

이 사건 등 상  지 상품  일부  동일 며, 인 상 장이 구 상 법 51조 

1항 2 , 3 에 해당 여 이 사건 등 상 권  효 이 는 경우도 니므

, 인 상 장  이 사건 등 상  권리범 에 속 다. 이  결  같이  이 

사건 심결  법 지 니 다.

3. 결  론

   라  이 사건 심결  취소를 구 는 원고  청구는 이  없 므  이를 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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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, 주 과 같이 결 다.  

재 장      사 승

            사

            사 동규


